
공무국외여행자보안서약서

  본인은     년  월  일부터     년 월  일까지      국을 공무

국외여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엄숙히 서약합니다.

  1. 본인은 공무국외여행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은 국가

    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.

  2.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 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알게된 

   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.

  3.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

   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

    서약한다.

20  년  월   일

         서  약  자：소속     직         성명          (인)

         서약집행자：소속     직         성명          (인)



항공마일리지 신고서

소    속 직 급
(직위) 성 명

공무 여행지
일   시  20  년   월   일 -     2년   월   일

여 행 지

항   공

운   임

적 용  등 급  1등석 □     비즈니스석 □      2등석 □ 

정 액 운 임                 원

청 구 금 액                 원

마일리지

이용정보

기 존  마 일 리 지               마일

신규 누적 마일
리 지

이 용  항 공 사

누 적
마 일 리 지

         마일

금번사용 마일리
지 

활 용 방 법  항공권 구매 □  좌석 업그레이드 □

사 용
마 일 리 지

         마일

총  마 일 리 지              마일

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(또는 사용내역)을 신고합니다.

20   년   월   일

              신 고 인        성 명           (인)

※ 항공마일리지 관리 : 공무상의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 금지

   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․수익의 금지)

   - 신고대상 : 구 예산으로 항공운임을 지급받는 모든 공무여행 

               (외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항공운임을 지원받아 공무상 출장하는 경우 포함)   

※ 작성요령 

   -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“√” 로 표시

   -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

   -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금의 총액을 말함

   -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

레이드한 경우에 “√” 로 표시하고,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

   -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


